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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과 자금 공조계약서 

trade and currency swap contract 
계약연번: SM23-1028 

하기 서명란에 명시한 제일상사(이하 갑)과 평해상사㈜(이하 을) 간의 무역공조와 자금유용에 관한 계약서를 다음 

각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. 단, 배타적 독점계약이 아님을 명시한다.  

   

제 1 조. 무역공조와 자금유용 협조요청 

  1. 갑과 을(이하 양자)은 각각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무역공조와 자금유용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조한다. 

  2. 무역공조와 자금유용은 요청업체가 서면으로 요청하며, 제공자는 이를 검토하여 자유롭게 판단한다. 

 

제 2 조. 공조와 유용의 범위, 한도 

  1. 범위: 양자 사업자등록증의 업태/종목과 그와 유관한 일에 관하여 공조한다. 

           ①무역- 국제무역과 국내유통을 포괄하는 구매, 유통, 보관, 판매, 기타에 공조한다. 

           ②자금- 원화(KRW), 미화(USD), 기타 화폐 등 양자 유용할 수 있는 통화. 

  2. 한도: 양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물량과 금액 

  

제 3 조. 공조와 결재의 기간, 청구, 상환, 회수, 재유용 

  1. 기간: ①무역- 최초 의뢰/협약한 날이 시작이고, 완판 이나 대금결재로 끝난다. 

           ②결재- 결재 일은 거래일 혹은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기본 07 일 이내이다. 

           ③유용- 양자 협의하여 자금유용기간을 정하되 채권자가 최종 결정하며 이 때는 이자를 낸다. 

  2. 청구: ①무역- 무역공조와 자금유용에 대한 비용은 물건값에 포함 청구하거나, 별도 청구할 수 있다.  

                   또한, 무역의 경우 물품대금을 선지급 청구 할 수 있다. 

           ②금리- 결재 07 일 이후의 자금유용에 대한 청구는 협정유용금리에 따른다. 

  3. 상환: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당 거래는 종료된다.  

  4. 회수: 채무자는 유용기간을 준수하여 채권자에게 유용금액 혹은 결재금액을 등록된 계좌로 송금한다. 

           이를 어기면 채권자는 제공된 담보물권을 강제처분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. 

  5.재유용: 유용한 금액을 모두 상환하여 종료된 이후 새롭게 자금유용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계속적  

           효력을 가진다. 

  

제 4 조. 유용금리, 종료, 연체 

   1. 유용금리: 연리 8.0% 혹은 한국은행 기준금리(bok.or.kr)에 6% 더한 금리 중 채권자가 선택한다. 

   2. 기간종료: 3-1 항과 3-3 항에 준한다. 혹은 채권자가 30 일 이전 서면/email/문자로 종료를 통지한다. 

   3. 연체금리: 채무상환이 연체될 경우, 혹은 종료통지일 이후의 연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12%  

      더한 금리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과한다. 또한 연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한다. 

   4. 금리조정: 4-3 항 연체금리 이내에서 채권자의 편리에 따라 금리조정 혹은 면제할 수 있고,  

               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

  

제 5 조. 담보제공 

   1.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물권을 제공하고, 약속된 유용기간을 초과하여 상환하지 않을 경우,  

      채권자는 담보물권을 강제집행하여 유용된 원금, 이자 및 연체로 인한 손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. 

   2. 이면계약서로 담보물권의 자세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. 

   3. 담보물권 => 명시  

 

제 6 조.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

 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 

제 7 조. 계약기간 

  1. 발효: 본 계약의 발효시점은 계약서 날인일로부터 발효유지 된다.  

  2. 해지: 본 계약의 어느 일방이 해지를 원할 경우, 미수미지급금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서면, email,  

     문자 통지하며,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후에 계약해지 된다. 

  3. 소멸: 마지막 거래 이후 2 년간 공조가 없을 경우, 본 계약은 자동 소멸된다. 

tel:82-10~2046~0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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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. 분쟁해결 

  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양자간의 분쟁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른다. 

 

   본 계약의 증명을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날인 후 양자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 

제 9 조. 은행계좌 

예금주     은행명       계좌번호            통화     기타                

제일무역㈜ KEB하나은행 2 원화 KRW  

제일무역 ㈜ KEB하나은행  미화 USD  

천보상사㈜ KEB하나은행  미화 USD  

천보상사㈜ KEB하나은행  원화 KRW  

 

제 10 조. 서명 

갑 제일상사㈜ 

www.agro-peru.com 

RUC#:2012***### 

을 평해상사㈜ 

www.pht.kr 

사업자등록증#: 104~81~63738 

Add. Agro street H-2 Lote. 02 

Dpto., San Isidro, Lima, Peru.  

mob:+51-957- 

e: infor@agro-peru.com 

Add. 서울 중구 을지로 12길 28, 제이매크

로 2층 288호 

핸펀:+82-10~2046-0721 

이멜: <100@pht.kr> 

Name  Name 안지현/대표 

date 2023.10.14. date 2023.10.14. 

Sign 

stamp 

 sign 

stam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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